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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에 관한 연구*

10)박 기 묵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

으키고 있는 지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로 나타난 재정구조의 변화를 도와 광역시를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포함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였고, 또한 대도시권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와 중

소도시나 농어촌을 포함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부문

을 제외한 일반행정, 질서･안전, 교육 등 10개의 세출예산부문에서 상당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총 10개의 세출예산부문 중에서 보건부문외에 거의 모든 부문별 

지출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는데, 이는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들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문의 지출비중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는 지역경제성장을 상당히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주제어: 재정구조, 복지지출, 지역경제성장, 사회복지지출

Ⅰ. 서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의 경제침체와 중앙정

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사

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한 지방비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현

상을 초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만 보건

복지부의 67개 사업을 포함하여 그 외 13개 부처에서 149개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

다. 이 이양된 사회복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신설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 하고 있다. 

* 본 연구는 2013년도 구 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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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권교부세 규모는 내국세의 0.94%로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지방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

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05년 지방예산의 12.8%에서 2012년 20.5%로 증가하 다. 최근 저출

산 고령화는 사회복지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

출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사회복지 공약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

당인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 2012년 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에 한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증가로 복지를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1) 이와 같은 사회복

지수요의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의 정책전환을 모

색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시작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에 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5개의 사회복

지 국고보조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 역시 지방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근(2012)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의 기준보조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전체 104개 중 43개로 4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부담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관련 국가사무의 지방이

양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과 새로 생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을 떠

안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2005년부터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가

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양과 새롭게 창출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

담을 크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 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 기이한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자치단체에 더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결국 그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 지출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됨으로써 다른 재정부문에서의 지출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사회복지 부문으로 편중되면 결국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부문, 즉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지역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생산적 재정지출에서의 감소를 초래한다면 지방분권정책

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실시된 지방분권정책이 오히려 지역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시킬 수 

1)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는 2014년 11월 6일 경주에 모여 복지디폴트가 우려된다고 표시하 다. 사실상 

복지디폴트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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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기현상을 추측케 한다. 

이와 같이 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과중과 같은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금과 관련된 광역

자치단체별, 각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연

구는 연구의 단위는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가 될 것이며, 각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별 

연구는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및 군, 도의 경우 시와 군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사회복지 부담금의 증가 현

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지금은 이러

한 단편적인 연구로부터 그 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부문의 예산지출이 감소하는 

체효과가 나타났다면 지역 경제에도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지출보다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큰 부문에서의 지출 감소는 결국 그 지역의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각 자치단체별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나타난 다른 재정부문(세출예산개요)

에서의 체효과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누어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사

회복지지출 증가로 초래된 각 재정부문별 체효과로 인한 예산지출구조의 변화를 지방자치단

체별로 비교한다. 비교 방식은 먼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다음으로 도자치단체내의 

시･군과 광역시내의 자치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체효과가 지역소득(GRDP) 감소를 어떻게 초래하는지에 한 분석결

과는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자치단체별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와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비교연구

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지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이론  논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부분 사회복

지지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박기묵, 2014; 조기태･이시경, 

2014; 김성주, 2008; 조수현, 2009; 진재문, 2006; 김미혜외, 2009; 이희선･이동 , 2004; 서상범, 

2010; 정진현, 2004). 이들 연구들은 주로 회귀분석을 이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

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이희선･이동 (2004)은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인 보조금과 점증주의 요인인 과

년도 복지비지출이라고 하 고, 정진현(2004)은 지역사회복지지출 결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적인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찾아낸 결과 등록장애인 수, 생활보호 상자 수와 재정자립도

라고 제시하 다. 진재문(2006)은 선거변수와 경제고통지수를 회귀모형에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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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1998년 외환위기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최근 조기태･이시경(2014)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모든 정

치, 제도, 사회･경제, 복지수요, 점증, 재정요인들을 포함한 후 분권교부세 제도의 실시 전과 후

를 비교한 결과 분권교부세제도도 복지지출에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결정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은 지방행정 역 외에 

사회복지 역에서도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반 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지방자

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출부문에는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들은 소홀히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문에서의 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

사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주로 연구원에서 진행된 연구보고서 형태의 연구(하능식, 2013; 김필헌외, 2013; 이희봉, 2007; 주

만수, 2012; 조임곤, 2010; 하능식･신두섭; 2009)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하능식(2013)의 연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증가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제시

하고 있다. 그는 계속되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2011년 자치구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부족액을 0으로 했을 때 2018년에는 서울 자

치구의 경우 31.3%, 광역시 자치구 24.1% 만큼 부족할 것으로 계산되었고, 2022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58.1%, 광역시 자치구 46.6% 정도 부족할 것으로 계산하 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구 재정확충의 방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 다. 

그리고 김필헌외(2013)는 선거에서의 사회복지 공약으로 인한 광역시 자치구에서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할 재정 부담을 계산하 다. 그들이 계산한 추가부담액은 서울 자치구의 경우 2014년 

1,450억원에서 2018년 3,860억원, 광역시 자치구는 2014년 평균 880억원에서 2018년 2,330억원

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산하 다. 그의 연구는 2018년까지 사회복지 관련 공약으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의 추가부담 합계는 1조 4,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하 으며,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추가부담 합계 8,72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 부담금에 한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과중하다는 연구결과이다. 

이 외의 다른 연구들도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통계적인 수치들을 제시함으로써 경고하고 있다(최성은, 2010; 서정섭, 2012; 김

현아, 2013; 박완규, 2012). 특히 박완규(2012)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과 관련하여 2012

년도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들을 정리하 다. 그 언론 기사의 제목만 보더라도 최근의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언론 기사의 제목

들, 즉 “보육복지 부담에 지자체 등골 휜다”(2012. 1. 24), “정부･지자체사업비 분담하는 ‘매칭사

업’에 자치구 재정난”(2012. 2. 14), “복지예산급증･도로보수비 100억 줄인 곳도”(2012. 2. 25), 

“‘0점 예측’…무상보육 재원9월이면 바닥”(2012. 3. 14), “정치권이 무상보육 덜컥 통과, 지자체 

다 거덜날판”(2012. 3. 29), “두달도 못간 포퓰리즘…무상보육, 지자체 재정난에 중단위기”(2012. 

4. 21), “복지 포퓰리즘 결국…무상보육 지원 끊긴다”(2012. 6. 12), “한국도 천천히 일본식 쇠망

의 길을 가는 게 아닌지 걱정”(2012. 6. 18) 등은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 위

기 상황에 도달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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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부분의 연구는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연구된 것들로 나타났으며, 논문 형태로 

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한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재정지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가 초래하

게 될 여러 가지 재정 현상들과 정치 사회적 현상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령화로 인한 중앙정부에 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의 재정부담을 초래하 다(김순은, 2011; 채원호, 2000; 소순창, 2003; 소순창

외, 2001). 김순은(2011)은 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2009년 이전의 지

방분권개혁을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문제는 지방재정에서의 개혁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순은(2011)은 지방교부세개혁으로 이를 받

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 고, 세원의 편재로 지방정부간 재정적 편차가 심화되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채원호(2001)도 1990년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분권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위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제시하

고 있다. 소순창(2003)과 소순창외(2001)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

은 고령화로 인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 으며, 지방분권도 바로 중앙

정부의 재정문제를 지방에 부담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부시 인 2005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에 맞게 재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아니다. 

결국, 사회복지비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 분야의 부분의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의 향요인들을 찾아내는 데에 집중되

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오히려 사회복지지출이 다른 부문의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방재정지출의 향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출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

하 다(손희준, 1999; 이창근, 2013; 윤지웅･김태 ･김주경, 2009; 류덕현, 2008; 전병힐･송호신, 

2014). 이 연구들이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통제변수들을 종합해보면 GDP, 노령

인구비율, 유아인구비율, 지방교부세, 인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

에서 체효과가 일어났을 경우 그로 인한 소득감소효과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 지방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와 GRDP 증감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 다.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로 인한 복지비율의 증가는 결국 다른 재정부문에서의 지출비율 감

소를 초래하게 된다.2) 이 연구의 중심적인 초점은 다른 부문 즉 사회복지비 지출보다 공공지출

의 승수효과가 큰 부문에서의 지출비율의 감소는 결국 그 지역의 상 적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2)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산지출과 관련된 변수들은 비율변수를 

사용한다. 총액변수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부문의 지출총액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복지예산증가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의 비율감소를 측정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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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과 관련

된 연구들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 보다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상당히 

진행되었다(Barro, 1990; Romer, 1990; Bloomet al 2001; 최병호･이근재, 2014; 김성순, 2010a, 

2010b; 이창근, 2013; 조경엽, 2008; 노근호, 1994; 김성태, 2000; 오병기, 2002, 2006; 조동근･김
종백, 2005; 김종구, 2007; 정용석,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학 분야에서 재정지출의 효

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한다.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적용되는 이론적 모델로는 케인즈 가설과 와그

너의 법칙이 있다. 케인즈의 가설은 재정지출을 외생변수, 경제성장을 내생변수로 간주해 정부

지출을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는 반면, 와그너 법칙은 케인즈의 가설과는 달리 지역 

소득을 외생변수, 재정지출을 내생변수로 간주해 소득 수준이 재정지출에 비례적으로 향을 준

다는 것이다. Ram(1986)과 Aschauer(1989)는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비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케인즈의 가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 그리

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시계열자료나, 패널자료와 같은 실제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의 

증가가 재정지출을 유발한다는 와그너의 가설을 또한 증명하 다(Drisakis and Adamopoulos, 

2004; Jiranyakul and Brahmasrene, 2007; Lamartina and Zaghini, 2008; Mulamba, 2009, 정진현, 

1999; 주만수, 2000; 황규선, 2004; 김의섭･김응순, 2010).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로 나눌 수 있다고 

하 다(Romer, 1990; Baier and Glomm, 2001; Barro, 1990; Bleaney et al., 2001; Kneller et al., 

1999). Barro(1990)는 공공인프라 부문에서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비례적인 향을 준다고 

주장하 고, Romer(1990)는 연구 및 개발 투자 관련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

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Bloomet al. (2001)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지출도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Helms, 1985; 

Bails, 1982; Hungerford, 2006). Helms(1985)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을 고정효과모형과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Helms(1985)의 연

구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고속도로, 교육, 보건, 지역학교 등과 같은 부문의 재정지출

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또한 김성순(2010b)도 재정지

출을 교육, 주택, 수송, 통신 등과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출과 사회복지, 문화 오락 등

과 같이 상 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은 지출로 구분하여 이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파급효과가 큰 지출은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 지만 파급효과가 적은 지출

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 다. 그의 발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금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지출이 줄고, 파급효과가 적은 지출이 증가한다면 이는 

그 지역의 소득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병호･이근재(2014)는 지방자

치단체의 경제, 산업 및 SOC 관련 지출이 사회복지지출로 체되는 현상을 경제적 측면에서 설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재정지출승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하 다. 그

들의 연구결과, 인구가 과소한 군지역은 사회복지비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향이 부정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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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도시지역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소

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창근(2013)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차원에서 지방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재정지출과 소비적 재정지출 모두 지역의 경제성장에 비례

적인 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경제성장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의 

인구구조 변수, 비도시화비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은 그 지역의 인구구

조 즉 노령화 인구비율 등과 같은 요인들이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비도시화비율이 경제성장에 

향을 준다는 것은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재정지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재정지출 효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조경엽(2008)은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

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에서 분야별 재정지출이 소득 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연구 결과 조경엽(2008)은 R&D, 교육, 주택건설, SOC, 이전소득(사회복지), 순수공공재(일반행정과 

국방비)의 순으로 GDP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발견하 다. 

이상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재정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향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소비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다른 SOC 등과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재정지출에 비해 소득 창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사실상 지방재정 지출에서 사회복지비와 같은 비생산적 지출 증가와 생산적 지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3)

Ⅲ.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의 증가와 재정지출구조의 변화 모형

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나뉘고,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의 일반회계에 포함된 각 부문별 지방재정지출의 비율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세출예산개요를 새로 개편하 다. 새로 개편된 세

출예산개요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

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경제개발비, 예비비, 기타”

등을 포함한다.

3) 여기서 사회복지비와 같은 비생산적 지출의 증가는 단지 지역의 경제적 관점에서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의 관점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복지비와 같은 비생산적 지출의 증가는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차원의 주민 만족도나, 다른 면에서의 

지방정부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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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

교육양여금, 보조금 등이 있지만 2005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교육재정 재원으로는 특별회계재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

육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이용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출의 경우 바로 이 지

방자치단체 자체재정으로부터의 교육비를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사업은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방이양사업은 분권교부세와 응지방비가 복지재원이 되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고금과 응지방비가 복지재원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순수 자체재원이 사회복지비 재원이 된

다. 자체복지사업의 경우 지역복지, 빈곤,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저

출산 등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방이양사업의 응지방비는 2004년의 경우 국비

와 지방의 부담비중이 47:53이었으나, 2009년의 경우 30:70으로 지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 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서울 외에 지방을 기준으로 볼 때 국고보조사업 104개 사업 중 43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50% 이하이며, 기준보조율이 80% 이상의 사업은 22개로 전체의 21.2%에 불

과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

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이용될 사회복지비지출은 지방이양사업 응지방비, 

국고보조사업 응지방비, 자체복지사업비를 포함한다. 

2. 재정지출구조 변화 모형의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와 재정지출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사회

복지비 증가로 인해 다른 예산 부문에서의 재정지출의 증감을 알아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사회

복지지출이 각 재정부문의 지출에 미치는 향을 알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귀분석모형을 개

발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개발한다.

Y = f(X, Z1, Z2, ..Zn) 

위 모형에서 Y는 사회복지부문 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부문 지출, X는 사회복지비지출, 

Z1, Z2, ..Zn는 재정지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문 외 재정지출부문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로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과학기술과 경제개발비라는 재정부문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모형적용에서 제외되고, 예

비비 및 기타 또한 사회복지비지출의 증가와 관계성을 찾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재정지출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5개의 변수를 선택하 다. 이 

통제변수의 선택은 몇몇 연구들에서 주로 통제변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졌

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지방교부세비율,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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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노령인구비율, 장애인비율, 기초수급자비율 등을 선정하 다. 여기서 지방교부세, 노령인

구비율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른 연구에서 포함되었던 통제변수들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이 두 개의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 두 개의 변수 외에 재정자립

도를 포함시킨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지방재정지출의 결정행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방재정을 지출할 때 교육비, 문화

관광, 환경 등과 관련된 지출이 높을 것이고, 낮은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비율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 같이 빈곤수준(Poverty Level)과 같은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의 경우 정부지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때 빈곤수준 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는 지출과 관련된 사회통계학적 변수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빈곤수준을 신할 수 있는 

통제변수로 가장 적합한 것이 기초수급자비율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모형에 포함시킨다. 장

애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들의 지출행위에 있어서 이

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변수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회귀모형을 정립하면 그 모형은 사실상 10개의 

모형이나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 10개의 모형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 자료를 이용하

여 모형을 측정함으로써 사회복지비지출이 다른 재정지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할 것이다.

3. 역  기 자치단체별 모형의 측정과 비교  정책  함의

여기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회귀모형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다. 이 모형의 측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지출이라는 독립변수를 위한 자료는 자치단체의 전체일반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될 것이며, 종속변수도 사회복지부문 외 다른 재정지출부문의 비율

이 될 것이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서 예산비율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부

문의 지출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점증적 예산 증가경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회복지비의 증가가 다른 재정부분의 지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예산비율

을 이용한다. 모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지는 모든 재정지출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

용하여 보정하 고, 자료 값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방 한 각 지방자치단체 세출예

산자료를 이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회귀모형을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를 가지고 

측정하 다. 모든 회귀모형의 이분산성과 다공선성도 체크한 후 모형의 측정값을 도출하 다.4) 

4) 모형에서 다공선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 상관관계 계수를 <부록>에

서 제시한다. <부록>에서 제시된 상관관계 표에서 다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로 재정자립도를 들 수 있다. 그

런데 모든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계수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변수의 다공선성여부는 의심되지만 다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를 포함할 경우 사

실상 변수의 표준오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t값이 감소되고,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를 유

의성이 없게 만든다. 그런데 회귀분석의 결과는 거의 부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

형에서 재정자립도 변수의 향이 통계적 유의성에 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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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모형 측정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통계자료를 구하는데 있어

서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년 치 4개의 자료 값

이 모두 포함되어 분석되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치의 자료, 인천시, 경

기도, 충청북도의 경우 3개년도 자료만으로 회귀모형을 측정하는데 이용되었다. 따라서 전체 광

역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5개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측정하

다.5) 회귀모형의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 측정 결과

광역
자치단체

n=55

종속변수. Beta(β)

일반행정
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보건
농림,
해양

산업･
중소

수송
교통

국토
개발

사회복지
비율

-.478*** -.124 -.560*** .007 .032 .493*** -.128** -.162 -.262* -.046

-.217*** -.029 -.264*** .002 .012 .038*** -.133** -.035 -.165* -.013

교부세
비율

-.338* -.260** .043 .258 .072 .460** -.187** .274 .246 .503***

-.119* -.047** .016 .071 .020 .028** -.150** .046 .120 .113***

재정
자립도

-.840** -.830*** -.546 -.071 -.437 .115 -.611*** -.768* -.700* .466

-.148** -.075*** -.100 -.010 -.062 .003 -.246*** -.064* -.171* .053

노령인구
비율

-.444* .346* -.177 -.231 .452* .388 .152 -.170 -.374 -.001

-.445* -.179* -.185 -.182 .366* .066 .349 -.081 -.520 .000

등록장애
인비율

-1.090*** -.034 -.816** .282 .177 -.314 .464** -.530 -.933** .863**

-3.438*** -.056 -2.673** .696 .451 -.169 3.342** -.792 -4.075** 1.742**

기초수급
자비율

.487** -.169 .041 -.061 -.440*** -.409* -.235** .273 .040 -.579***

1.271 -.228 .111 -.125 -.927*** .181* -1.400** .337 .144 .967***

F 6.1*** 20.9*** 5.6*** 1.1 11.1*** 3.4** 55.3*** 6.1*** 6.0*** 4.5**

R² .435 .724 .414 .128 .582 .302 .874 .436 .432 .361

1) *p<.10, **p<.05, ***p<.01
2) 독립변수(통제변수)의 계수들 중 위의 것은 표준화계수, 아래의 것은 비표준화계수임

다. 따라서 이 변수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 그리고 이분산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Park-Grejer 테스

트를 이용하 다. 이분산성의 테스트 결과 이분산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 모형에 포함된 몇몇 통제변수들의 경우 인구를 포함하는 변수들이 있다. 인구조사가 5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형에 포함된 몇몇 통제변수들의 경우 인구를 포함하는 변수들이 있다. 인구조사가 5년 단위로 진

행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것이 2011년 통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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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 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 측정 결과

기초
자치단체
n=834

종속변수. Beta(β)

일반
행정

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호

보건
농림,
해양

산업.
중소

수송
교통

국토
개발

사회복지
비율

-.282*** -.094 -.165** -.492*** -.492*** .190*** -.363*** -.118** -.553*** -.633***

-.074*** -.014 -.021** -.141*** -.116*** .014*** -.278*** .020** -.265*** -.260***

교부세
비율

-.447*** .263*** .082*** .319*** -.108 -.109 .179*** .191*** .060 -.016

-.095*** .031 .008*** .075 -.021 -.006 .112*** .026*** .023 -.006

위의 표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비율의 증가는 일반행정, 교육, 농림･해양, 수송교통부

분의 재정부문비율을 감소시켰으며 보건부문비율은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

율은 교육부문의 재정비율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사회복지비율 1%증가는 교육부문비율에서 

0.56% 정도의 감소를 초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

가는 결국 일반행정, 교육, 농림･해양, 수송교통부문에서 지출 되었어야 할 일정 부분을 지출하

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

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구조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통제변수들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이 많으나 여기서는 특이한 부분만 소

개한다. 이 모형에서 통제변수들 중 특이하게 나타난 측정결과는 기초수급자비율이 클수록 환경

보호, 보건, 농림･해양, 국토개발비 지출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

역일수록 환경보호, 보건, 농림･해양, 국토개발의 지출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지방교

부세 비율이 클수록 보건과 국토개발부문 지출비율이 증가하고, 일반행정, 질서･안전, 농림.해양

부문 지출비율이 감소하 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클수록 보건과 국토

개발부문의 지출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령인구비율이 클수록 일반행정부문 

지출비율이 감소하 고, 환경보호부문 지출비율은 증가하 다. 노령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위에서 제시된 회귀모형들의 분석결과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문화관광 외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도 문

화･관광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상당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회귀모형에서 다

공선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들 중 “재정자립도”

가 모형들에서 다공선성을 유발할 수 있는 변수로 의심되어 이 변수를 제거한 후 위의 모형들을 

측정하 다.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모형들의 측정결과 모든 모형에서 “재정자립도”변수를 제거

하기 전과 후의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모형들에서는 다공선성이 의심되

었던 “재정자립도”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모형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국의 시･군･구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도 834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측정하 다. 회귀모형의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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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

.275*** -.063 -.090* -.151*** .004 -.179*** .292*** -.161***

.055*** -.007 -.020* -.027*** .000 -.105*** .107*** -.051***

노령인구
비율

-.006 .041 -.222*** -.157*** .008 .121** .116*** -.238*** -.251*** -.053

-.002 .009 .043*** -.069*** .003 .013** .137 .061*** -.185*** -.034

등록장애
인비율

-.085 .213*** .049 -.195*** .009 -.040 .271*** .133* -.312*** .027

-.125 .175*** .035 -.315*** .012 -.016 1.170*** .125* .843*** .062

기초수급
자비율

.042 -.166*** -.166*** .003 -.040 -.039 -.014 .098* .152*** -.042

.067 -.147*** -.125*** .006 -.056 -.017 -.067 .099* .441*** -.105

F 69.7*** 40.4*** 13.0*** 78.9*** 33.7*** 10.5*** 602.1*** 20.1*** 87.0*** 91.7***

R² .331 .227 .073 .364 .197 .071 .814 .109 .387 .400

1) *p<.10, **p<.05, ***p<.01
2) 독립변수(통제변수)의 계수들 중 위의 것은 표준화계수, 아래의 것은 비표준화계수임

위의 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율이 증가할수록 일반행정,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

호,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의 비율이 감소하 고, 보건부문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송교통과 국토개발부문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보건지출의 평균비율은 2.12%로 매우 적은 부분으로 이들은 사회복지비율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비율이 증가하면 환

경보호, 문화･관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에서의 지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소득창출효과가 적은 재정부문의 지출 증가는 소득창출효과가 큰 부문

의 지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역의 소득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외에 통제변수들의 측정결과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은 특이하게 일반행정부문에서는 반비례적

으로 작용하고, 다른 지출부문에서는 향이 없거나 비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클수록 일반행정부문 지출비율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교육, 문화･관광, 산업.중소, 수송교통 부문의 지출비율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령인구가 많으면 교육, 문화･관광, 산업.중소, 수송교통 부문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비율이 크면 질서･안전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2>에서는 종속변수가 “교육”과 “산업･중소”의 경우 “재정자립도”변수로 인해 다공선성

이 나타나는 것으로 의심되어 이 변수를 모형에서 제거한 후 모형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 다.

2) 지방자치단체별 모형측정 결과 비교  정책  함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회귀모형 측정결과를 비교해보면 광역의 경우 사회복지비율

의 증가는 교육비 비중의 감소를 초래한 반면 기초의 경우 교육비 비중의 증가를 가져오는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광역의 경우 교육비의 비중(5.09%)이 기초(1.71%)보다는 상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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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육비에서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기초의 경우 그 비율이 상 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 적

으로 비중이 큰 다른 재정지출 부문에서 지출의 억제를 시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기

초의 경우 일반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에서의 재정지출비

율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의 경우 사회복지비율의 증가로 인해 

일반행정과 교육에서의 지출비중을 상 적으로 크게 감소시킨 반면 기초의 경우 광역과는 달리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 등에서 지출비율을 크게 감소시킨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에는 생산적 재정지출과 비생산적 재정지출이 있다. 어느 부문의 재정지출이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에 한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복지지출이 비생산적 지

출이라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Barro, 1990; Bleaney & Kneller, 2001). 이 학자들은 재정

지출 중 생산적 지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지만 비생산적 지출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 다. 따라서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생산적 재정지출의 증

가는 생산적 재정지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엽(2008)은 정부의 재정지출 종류별 GDP 성장이 이루어

지는 순위를 연구하 는데 그는 R&D, 교육, 주택건설, SOC, 이전소득(사회복지), 순수공공재(일

반행정과 국방비)지출의 순으로 GDP 성장의 순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조경업

(2008)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지출은 후 순위에 속하는 비생산적 지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모형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지출비율의 증가로 인해 광역과 기

초 모두 다른 재정부문의 생산적 지출에서의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비

중의 증가로 인해 광역이나 기초 모두 지역소득의 증가가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광역의 경우 교육비 비중의 감소로 지역소득이 가장 크게 억제되고 있는 반면, 기

초의 경우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 등에서의 지출비중 감소로 

지역의 소득성장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

는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와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 비중 감소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변화

는 결국 지역의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계속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7월부터 노인들에게 증가된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베이비 붐 세

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비

중은 24.83%와 2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회귀모형

에서의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 비중이 30%와 35%가 될 때 다른 지방재정부문의 비

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해 보았다. 다음의 <표 3>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6) 

6) <표 3>에서 나타난 복지비율의 증가를 가정하여 제시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지출행태를 보고 추측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복지비율의 증가가 다른 부문 지출비율에 상당히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하여 제시한 참고사항이다. 실제로 복지비율의 증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아니다. <표

3>의 변화비율에서 복지비 비율 35%일 때 광역의 교육비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

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향을 볼 때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산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요인 등 현실적으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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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복지 비 의 증가에 따른 그 외 재정지출부문의 변화비율

 
평균비율(2008~2011년) 평균비율(복지비중30%) 평균비율(복지비중35%)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복지 24.83 25.45 30.00 30.00 35.00 35.00

일반행정 10.17 7.96 8.26 6.68 5.88 5.27

질서･안전 2.48 1.86 2.48 1.86 2.48 1.86

교육 5.09 1.71 2.19 0.88 0 0.06

문화･관광 5.54 6.41 5.54 4.17 5.54 1.71

환경 5.79 6.90 5.79 4.66 5.79 2.20

보건 1.78 1.91 4.33 2.56 6.79 3.30

농림･해양 9.58 11.02 8.99 9.37 8.28 7.55

산업･중소 3.00 2.13 3.00 2.13 3.00 2.13

수송교통 10.37 8.36 9.02 5.84 7.71 3.08

국토개발 6.79 9.18 3.52 6.79 0.35 9.18

2008년에서 2011년의 자료 값을 이용하 을 때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세출예산에서 사회복

지부문의 비율이 약 25%정도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의 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비중이 30%로 된다면 광역의 경우 교육비 비중이 5.09%에서 2.19%, 농림･
해양이 9.58%에서 8.99%, 수송교통이 10.37%에서 9.02%, 국토개발이 6.79%에서 3.52%로 감소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초의 경우에도 문화･관광, 환경, 농림･해양, 수송교통부문에서

의 지출 비중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비중이 35%까지 확 된다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당히 심각하게 치우진 지방재정지출구조를 가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

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외의 다른 재정부문의 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임을 경고

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재정부문에서의 재정지출이 위축된다면 이는 지역경

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고용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치구와 시･군의 자료를 이용한 모형 측정과 비교  정책  함의

여기서는 자치단체 내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인해 자치구와 시･군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변화를 알아본다. 모형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93개의 

자료 값이 이용되었고, 시･군의 경우 541개의 자료 값이 이용되었다. 모형의 측정결과는 다음의 

<표 4>와 <표 5>와 같다.

른 향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0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사회복지비 지출이 계속 이와 

같은 추세로 증가하면 다른 재정 지출부문에서 큰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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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치구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 측정 결과

광역
기초

n=293

종속변수. Beta(β)

일반
행정

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호

보건
농림.
해양

산업･
중소

수송
교통

국토
개발

사회복지
비율

-.397*** -.117 -.214*** -.434*** -.278*** .129* -.377*** -.209** -.471*** -.555***

-.130*** -.013 -.028*** -.105*** -.047*** .008* -.130*** -.029** -.173*** -.173***

교부세
비율

-.187*** .217*** .111* .021 -.142* -.052 .341*** .039 .319*** .008

-.104*** .039*** .025* .009 -.040* .006 .198*** .009 .197*** .004

재정
자립도

.341*** -.052 .110 -.127 -.240*** .033 .103 -.261**

.075*** -.004 .018 -.014 -.055*** .003 .025 -.055**

노령인구
비율

-.078 -.061 -.060 -.080 .133** .080 -.034 -.034 -.141** .001

-.038 -.010 -.004 -.029 .033** .008 -.017 -.007 -.077** .001

등록장
애인비율

-.080 .135 .188** .190** -.022 -.273*** .322*** -.178* -.082 -.206**

-.341 .188 .323** .599** -.048 .234*** 1.438*** -.325* -.390 -.836**

기초수급
자비율

.135* -.065 -.096 -.018 -.254*** .100 -.245*** .437*** .293** -.044

.350* -.055 .101 -.035 -.336*** .043 -.665*** .485*** .847** -.109

F 32.5*** 5.7*** 9.7*** 17.6*** 7.0*** 4.9*** 47.9*** 5.1*** 37.1*** 12.9***

R² .407 .109 .146 .271 .130 .079 .502 .098 .439 .214

1) *p<.10, **p<.05, ***p<.01
2) 독립변수(통제변수)의 계수들 중 위의 것은 표준화계수, 아래의 것은 비표준화계수임

<표 5> 시･군･구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 측정 결과

도기초
n=541

종속변수. Beta(β)

일반
행정

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호

보건
농림,
해양

산업･
중소

수송
교통

국토
개발

사회복지
비율

-.137*** -.117** .089* -.143*** -.114** .010 -.185*** -.005 -.125*** -.413***

-.073*** -.044*** .027* -.089*** -.064** .002 -.294*** -.002 -.148*** -.366***

교부세
비율

-.305*** .250*** .181** .164** -.289*** .011 .083** .116 -.163*** -.049

-.074*** .042*** .025** .046** -.074*** .001 .059** .022 -.087*** -.019

재정
자립도

.123 .083 .218** -.407*** -.350*** .111 -.109** -.174* .430*** -.052

.022 .011 .023** -.085*** -.067*** .007 -.059** -.025* .174*** -.016

노령인구
비율

-.039 .131 -.341*** -.372 -.013 .143 .452*** -.583*** -.184*** -.095

-.015 .035 -.074*** -.164 -.005 .018 .510*** -.174*** -.156*** -.060

등록장애인
비율

-.094 .162* .280*** -.154 -.031 -.032 .100** .414*** -.184*** .055

-.118 .412* .201*** -.224 -.042 -.013 .373** .408*** -.513*** .115

기초수급자
비율

-.017 -.164** -.092 -.097 -.024 -.015 .045 -.036 .073 -.005

-.023 -.151** .069 -.147 -.033 -.006 .175 -.038 .215 -.012

F 24.7*** 15.6*** 10.3*** 13.0*** 4.4*** .531 238.8*** 9.0*** 121.3*** 16.0***

R² .218 .150 .108 .128 .047 .006 .729 .092 .577 .153

 

1) *p<.10, **p<.05, ***p<.01
2) 독립변수(통제변수)의 계수들 중 위의 것은 표준화계수, 아래의 것은 비표준화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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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치구와 시･군의 사회복지비 의 증가에 따른 그 외 재정지출부문의 변화비

 
평균비중(2008~2011년) 평균비중 평균비중

자치구 시･군 자치구(45%) 시･군(25%) 자치구(50%) 기초(30%)

복지 39.36 17.99 45.00 25.00 50.00 30.00 

일반행정 9.29 6.96 7.05 6.00 5.07 5.31

질서･안전 .97 2.28 0.97 1.46 0.97 0.88

위의 <표 4>와 <표 5>에서 자치구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재정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분의 사회복지 외의 다른 재정부문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경우 질서･안전의 재정지출비율만 사회복지비율의 증가에 향을 받지 않았

고, 시･군의 경우 산업･중소부문의 재정지출비율만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이 자치구와 시･군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측정결과에서 자치구와 시･군의 사회복

지비율의 계수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 비율의 감소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의 감소폭

이 시･군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경우 부분의 계수의 절 값이 자치구보

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시･군의 경우 국토개발부문 외에 거의 -0.1 에 머문 반면 자치구의 경

우 산업･중소만 -0.2, 나머지는 부분 -0.4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개발의 경우 -0.55

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비율의 증가에 하여 시･군보다는 자치구가 상 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정지출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의 소득 변화와 관련하여 자치구와 시･군의 차이를 알아본다

면 시･군보다는 자치구에서 상 적으로 더 큰 지역소득의 성장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시･군보다는 자치구에서 소득 증가효과가 더 큰 재정부문에서의 지출비율이 크게 감소하

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지만 광역시 본청과 도 본청을 포함한 자료 값을 이용하

여 회귀모형을 측정하 을 때에도 거의 이 측정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

비율의 증가는 도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상 적으로 더 크게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른 시･군･구 지역에 비해 

상 적으로 더 크게 억제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모형들을 측정할 때에도 역시 다공선성의 문제를 체크하 다. 여기의 모형들에서도 역시 

“재정자립도” 변수가 다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이 모형들에

서도 다공선성이 의심되는 모형의 경우 “재정자립도” 변수를 제거한 후 측정된 계수값을 제시하

다. 이 모형들은 자치구 관련 모형들 중 종속변수가 교육과 보건인 모형이었다.

자치구와 시･군의 세출예산에서 복지비의 비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자치구가 평균 39.36%, 시･군이 17.99%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비의 비

중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에서 측정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치구는 45%, 

50%, 시･군은 25%, 30%가 될 때 다른 재정부문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광역과 기초자자치

단체를 비교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본다. 다음의 <표 6>은 바로 자치구와 시･군의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에 따른 그 외 재정지출부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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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31 1.59 0.24 2.21 0 2.66

문화･관광 3.78 7.91 1.33 6.91 0 6.19

환경보호 5.13 7.97 3.56 7.17 2.17 6.60

보건 2.24 1.74 2.89 1.74 3.53 1.74 

농림･해양 1.98 16.06 0 14.77 0 13.84

산업･중소 1.23 2.52 0.05 2.52 0 2.52 

수송교통 5.06 9.94 2.40 9.07 0.05 8.44

국토개발 5.28 11.54 2.15 8.65 0 6.58

위의 표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 값을 이용하여 계산 것이기 때문에 2014년 현재는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을 추측된다. 예컨 ,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비율

이 45%가 되면 제일 높은 재정지출부문은 일반행정으로 7.05%, 50%가 되면 5.07%가 될 것이

다. 환경보호의 경우 5.13%에서 평균비중이 50%일 경우 2.17%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된

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 사회복지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국토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보건, 산업･중소지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정지출부문에서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지출 비중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거의 부분의 지출부문에서의 지출비중 감소를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큰 변화

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가까운 미래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 그들

의 가장 주된 업무가 될 것이며, 다른 재정사업부문의 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

이다. 지역 경제가 계속하여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Ⅳ. 사회복지지출 비 의 증가로 인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구조 변화의 비교 분석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결과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특별시 및 광역

시를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 시･군･구를 포함하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를 포함하는 기초자치

단체, 시･군을 포함하는 시･군 자치단체로 분류하 다. 다음의 <표 7>은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

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위의 표에 의하면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로 나타난 각 지방자치단체들 재정구조의 변화들

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로 인해 일

반행정에서의 변화는 광역, 시･군･구, 시･군, 자치구 모두 비슷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시･군의 감소율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안전 재정부문에서의 변화는 시･군에서만 

미약하게 하락 하 고, 다른 자치단체들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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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구조의 변화

 재정지출부문의 평균 비중(%) 재정지출부문의 변화

세출예산부문 광역 시･군･구 시･군 자치구 광역 시･군･구 시･군 자치구

복지 24.83 25.45 17.99 39.36    

일반행정 10.17 7.96 6.96 9.29    

질서･안전 2.48 1.86 2.28 .97 〓 〓  〓

★교육 5.09 1.71 1.59 1.31    

★문화･관광 5.54 6.41 7.91 3.78 〓   

★환경보호 5.79 6.90 7.97 5.13 〓   

보건 1.78 1.91 1.74 2.24   〓 

★농림･해양 9.58 11.02 16.06 1.98    

★산업･중소 3.00 2.13 2.52 1.23 〓  〓 

★수송교통 10.37 8.36 9.94 5.06    

★국토개발 6.79 9.18 11.54 5.28 〓   

1) : 사회복지지출 비중 1단위 증가의미, 〓: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와 무관함을 의미
2) : 사회복지지출 비중 1단위 증가로 인한 특정 재정부문 단위당 감소비중이 0~0.25 구간에 속할 때
3) : 사회복지지출 비중 1단위 증가로 인한 특정 재정부문 단위당 감소비중이 0.25~0.50 구간에 속할 때
4) : 사회복지지출 비중 1단위 증가로 인한 특정 재정부문 단위당 감소비중이 0.50~0.75 구간에 속할 때
5) : 사회복지지출 비중 1단위 증가로 인한 특정 재정부문 단위당 증가비중이 0~0.25 구간에 속할 때 
6) : 사회복지지출 비중 1단위 증가로 인한 특정 재정부문 단위당 증가비중이 0.25~0.50 구간에 속할 때
7) ★: 사회복지비보다 소득창출효과가 큰 지출 부문 <조경엽(2008)의 연구에 의한 분류>

그런데 교육부문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는 시･군･구, 자치

구에서는 미약하지만 그 비중이 감소하 고, 시･군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군･구, 시･군, 자치구의 경우 교육재정부문의 평균비중이 1.71, 1.59, 1.31로 매우 작기 때문

에 큰 의미는 없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의 경우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가 

교육비 비중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비를 증가시

키는 신 교육비 비중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교육비 

비중의 감소는 교육비 지출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미래의 광역자치단체의 모습을 추측

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에의 투자는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미래의 소득창출과 

직결되는 지출이다. 이를 감소시키고, 사회복지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미래의 소득창출의 기회

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관광과 환경보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정구조에 변화가 없었지만 시･군･구, 시･
군, 자치구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변화가 나타났다. 보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 비중이 광역과 

시･군･구에서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되었으며, 시･군과 자치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농림･해양

부문의 경우 전 자치단체에서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에서의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산업･중소부문의 경우 자치구에서만 그 비중이 감소하 고, 나머

지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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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교통부문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모두 재정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

역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비중의 감소가 초래되었고, 특히 시･군･구에서 큰 비중의 감소가 나타

났다. 수송교통부문의 경우 주로 자치단체의 SOC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상 적으로 많은 재정부

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부문에서의 지출비중의 감소는 지역의 소득창출과 고용에 직접

적인 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비의 증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큰 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국토개발부문에서의 재정적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군･구 전체와 자치구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고, 시･군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토개발의 경우 그 예산지출 비중을 볼 

때 시･군이 11.54%, 자치구가 5.28%로 나타났고, 시･군･구 전체가 9.18% 다. 이는 다른 재정부

문에 비해 상 적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출의 비

중이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크게 감소될 것이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개발부문

의 재정지출은 부분의 경우 건설사업과 관련되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보다는 

월등히 높은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출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지출비중 감소 

역시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는 국토개발부문에서는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이 연구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차지단체의 재정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지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 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 다는 것

은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각각 비교하 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재정구조의 변화를 도와 광역시를 포함하

는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포함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 고, 또한 도시권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와 중소도시나 농어촌을 포함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

다.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부문을 제외한 일반행정, 질서･안전, 교육 등 10개의 세출예산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조사 상에 포함된 총 10개의 세출예산부문에서 보건부문외에 모든 기

능별지출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크게 감소했지만 기초자

치단체의 경우 시･군은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의 증가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초에서는 보건부문외에 모든 세출예산부문에서 재정지출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들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문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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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는 지방자

치단체의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변화들을 비교한 결과 교육부문

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광역의 경우 교육부문의 재정지출비중이 감소한 반면 기초자치

단체에서 시･군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의 교육관련 세출예산부문 비중이 기

초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에

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의 1% 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출예산부문의 경우 사회복

지비지출비율의 증가로 인해 문화･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 국토개발부문 등에서의 변화는 광

역자치단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세출

예산부문은 사회복지 세출예산부문보다 소득창출효과가 큰 재정지출부문이다. 따라서 이 예산부

문에서의 지출 감소는 지역소득을 창출하는데 역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지역의 경제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는 결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 경향

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앙에

서 지시하는 사회복지사업에만 열중하는 중앙의 종속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의 급

격한 팽창과 노인들의 표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공약경쟁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한 정치인들의 

복지공약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선거와 복지공약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선

거를 통한 계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는 곧 지역경제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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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Substitution Effect by An Increase 

in Local Welfare Spending

Park Kimuck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local fiscal structure by an increase in local welfare spending 

ratio by using regression models and compares changes in local fiscal structure higher and lower 

levels of local governments. Higher levels of governments include 16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Busan, and Gyunggido. Lower levels of governments include city governments and counties. 

The results show some changes in all local fiscal sectors except for the health sector. This research 

found there were especially big changes in the fiscal sectors for infrastructures, such as transportation, 

national l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agriculture and the ocean. This means that the local 

spending ratio for the fiscal sectors which have larger multiplier effect are decreasing. This implies 

that an increase in local welfare spending ratio may bring about the repress in the regional economy 

growth.

Key Words: fiscal structure, local welfare spending, regional economic growth, welfare


